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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목적1 ( )

제 조 정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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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지원대상 등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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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12 ( )



제 조 위원회 기능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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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위원장의 직무 등14 ( )

제 조 위원의 임기 등15 ( )



제 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16 ( )

제 조 위원의 해촉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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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17 ( ) 

제 조 준용18 ( )

제 조 시행규칙19 ( )

부      칙



관계법령 발췌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가스도매사업자는   제 조 제 항

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

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

조의 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

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 조 제 항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

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

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



령령으로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

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조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

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

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 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

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스 소비량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

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

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 

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공급규정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

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요금이 적절할 것

요금이 정률 이나 정액 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

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

여질 것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

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

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

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

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

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

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

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법 제 조

의 제 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과 같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 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

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

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 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

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

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 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삭제  



 비용추계서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읍면별 도시가스 공급가능 세대수 < >

행정구역 공급가능 지역
공급가능 세대수 예  상

보급률
비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 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사업범위< >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사업범위< >

저압공급관 비용 부담 사유지 내 지역주민 비용 부담 100%
도시가스공급사업자  (50%)• 
평창군  (35%)• 
세대당자부담  (15%)• 

일반시설분담금 계량기 등급별 개수별 비용분담    : • 

집안 내관공사비 가스배관 및 보일러비용    : • 

기존 시설 철거비    • 
인입배관금 비용 부담

세대 및 사업자 협의부담  • 

나 추계 결과

❍



배관망 공급 세대수 및 공사규모 < >

행정구역
공급가능 세대수 세대 ( ) 공사규모(m) 기준

세대수
비 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 계 본   관 공급관 소 계

584 657 1,241 15,700 8,020 23,720 

106 185 291 12,540 3,872 16,412 

282 665 947 18,372 3,760 22,132 

68 51 119 14,063 3,040 17,103 

592 1,712 2,304 18,141 8,260 26,401 

364 2,113 2,477 - 7,920 7,920 

1,996 5,383 7,379 78,816 34,872 113,688 

공급가능 세대 수요가분담금 < >
단위 천원: 

행정구역
배관망 사업비 세대당

기준분담금
원 세대( / )

경제성미달지역
수요가분담액

사업연도
본   관 공급관 소 계

8,242,500 3,021,250 11,263,750 1,222,300 1,516,874 년29

7,602,375 1,437,200 9,039,575 2,777,956 808,385 년28

8,726,969 1,401,000 10,127,969 511,144 484,053 년27

12,402,500 1,175,000 13,577,500 6,111,501 727,269 년26

11,829,525 3,049,750 14,879,275 396,851 914,345 년25

- 3,067,500 3,067,500 304,679 754,690 년24

48,803,869 13,151,700 61,955,569 - 5,205,616

다 재원조달 방안



군청 경제과 에너지팀 협조※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3※ 

드론활용 구간 순찰 및 안전점검 장비 추가 확보   ※ 

작성자 

작성자

평 창 군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김남섭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엄봉석

연 구 원  조정래

연락처

대표이사(2)

안전관리팀(4) 고객지원팀(2) 영업설계팀(2)

안전관리 배관점검, 총무요금 시설점검, 영업개발 공사설계, 

배관망 증설마다 배관점검원 증원 시 팀 명 운영15 (9) 3 17※ ㎞ 



연도별 비용추계표 < >

단위 천원               ( : )

구  분
차년도1

년(2024 )

차년도2

년(2025 )

차년도3

(2026)

차년도4

(2027)

차년도5

(2028)

차년도6

(2029)
합계

세     입

세     출

도시가스

배관망구축
3,067,500 14,879,275 13,577,500 10,127,969 9,039,575 11,263,750 61,955,569

재원 조달 3,067,500 14,879,275 13,577,500 10,127,969 9,039,575 11,263,750 61,955,569

의

존

재

원

소 계

도비

보조금
0 1,774,429 1,860,375 1,309,045 1,140,356 1,236,375 7,320,580

지방

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지방세 1,073,625 5,207,746 4,752,125 3,544,789 3,163,851 3,942,313 21,684,44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도시가스사( )
1,533,750 7,439,638 6,788,750 5,063,985 4,519,788 5,631,875 30,977,786

해외자본

기타

주민자부담( )
460,125 457,463 176,250 210,150 215,580 453,188 1,972,756

일반용지 재활용품210mm×297mm[ 60g/ ( )㎡



배관망 구축사업 공사계획도< >



대관령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진부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용평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봉평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대화면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평창읍 배관망구축사업 계획도


